
독일 통일과 동독인들의 서독 유입 문제 

이재원 오「 

들어가는 말 

지난 해 연이은 북한 주민들의 탈북사태는 연말에 김경호 씨 일가 17명 

이 집단으로 북한율 탈출해 중국율 거쳐 남한에 도착함으로써 정점에 달 

했다. 연변을 비롯해 중국 일대에 떠톨고 있는 탈북자를의 수가 3뼈여명 

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정부도 북한의 식량난파 맞몰려 앞으로 

탈북자의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놓고서 다소 섣부른 감이 있기는 하지만 북 

한의 체재 붕괴를 점치는 이들도 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보다 통일과정 

을 먼저 겪은 독일의 경우에는 탈동독의 상황이 어떠했으며 이에 대해 독 

일 정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에 

게 매우 의미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당연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현상적으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l쨌년 걷잡올 수 없이 밀려드는 동독 

탈출자들의 물결파 더불어 그리고 동독 내에서 계속된 시위자틀의 대열 

과 더불어 왔다. 물론 독일이 통일에 이르기까지는 매우 다양한 내척·외척 

요인들이 작용하였으나 그처럼 급속도로 통일을 이루게 된 데에는 이들 

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엿보다도 l쨌년 가율의 이주 훌결은 사회척 폭발 - 정치상황의 혁 
명적 변화 - 의 표현이자 결과이며 또한 촉발재이기도 했다. 

Die Übersi때lerbewegung vor aJlem im Herbst 1쨌 war Au업ruck， 

Resultat, aber auch Auslöser einer soziaJen Eruption - einer revolutionären 
Veränderung der politischen V얹hält띠sse.2l 

* 독일학연구소 독일 룡일 판련 집담회 사회·문화환과 (팀장. 이째황， 팀훤: 김누리， 김 
영욱， 강창우， 이재원， 최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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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정의 - ‘이주자’ 및 ‘될훌자’에 대하여 

독일 통일의 역사 속에서 구셔독 지역에서는 일반척으로 동독에서 서 

독으로 넘어온 자들율 일컬어 ‘이주자 때ersi벼ler’라는 말이 통용되어 왔 

다. 그러나 이 말이 공식척인 개념어로 사용될 때에는 제한객인 의미톨 

갖는다. 이 말에는 우리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동서독 관계의 륙수한 상 

황이 반영되어 있다. 다옴은 이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훨 때 대체로 어떠 

한 개념 내용을 지니고서 사용되었는가훌 보여주는 한 예이다. 

소위 ‘연방 긴급수용 철차’라는 행갱척인 맥확에 었어서 ‘이주자’란 -
법척으로 독일인으로서 - 동독 판청의 훌국 허가훌 발아 동독 국쩍옳 
상실한 채 구서독 지역에 지속척으로 정주하재 된 동독으로부터의 서독 

유입자훌 뭇하였다. 

Ed:::Ubersi때lerl bez잉chnete im admi띠strativ히1 Kontext des sogenannten 
Bundesnotaufnahmeverfahrens - recht1ich d없tsche - Zuwand얹er aus der 
DDR, 버e sich mit Aus뼈S앵ene뼈gung der DDR-Behö빼n und unter 
Verlust der DDR-StaatsbUrgerschaft dauerhaft in der früheren 
Bundesrepu비ik Deutschland nie따Iießen.3) 

이와 같이 동서톡 통일의 역사에 있어서 ‘이주자’라는 말온 단순히 거처 

톨 옮긴 자롤 일컴는 이 말외 사천쩍인 의미와는 달리 동독 정부로부터 

출국 허가훌 받아 ‘합법적’으로 동독올 떠나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율 뜻 

한다. 현재 우리의 통일 공간 속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할 수 있 

다. 이에 반하여 동독 정부로부터 출국 허가훌 받지 못한 채 ‘불법척’으로 

동독을 탈출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동독인 ‘이주자’와 구분하여 ‘동독 탈 

출자 DDR - Flüchtling’라는 말이 사용된다，4) 

2) Si，명fried Grundmann: Außen- 띠떠 Binr뼈lInigration der DDR 191:웠， ln: 
Deutschland Aπhiv， 9. 19!삐1， S.1424. 

3) Werner Weidenfeldl Karl-Rudolf Koπe (Hg.l: Har띠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없， S.64.'3. 

4)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온 자툴 중에는 서독 쟁부에 의해 몸값이 지불된 후 서톡으 
로 인도된 동독외 쟁쳐법률 - 이툴용 ‘Freigekaufte’라고 블리워짐 - 도 있는데， 이 
들은 ‘이주자’로도， ‘탈출자’로도 분류될 수 없는 또 다론 후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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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분용 1961년 베률린 장벽이 세휘진 이후부터 의미훌 갖게 되 

었다. 장벅이 세워지기 전에는 일반척으로 동독으로부터 넘어온 자률융 

일컬어 ‘난민 Fl뼈chtling께이라고 불렀다. 또한 장벽이 유명무실하게 된 

1뺑년 l월 1일부터는 동독에서 넘어온 자들은 모두 ‘이주자’라고 불리워 

졌다. 한편 동톡에서는 이들에 대해 ‘출국자 Ausreis밍·’라는 말율 사용하 

였다. 따라서 ‘탈출자’는 ‘불법적 출국자’이고 ‘이주자’는 ‘합법적 출국자’인 

셈이다. 1900년 6월 30일 연방 긴급수용법이 폐지된 이후로는 ‘이주자’라는 

개념도 의미률 잃어버리게 되었고， 동독 지역파 서독 지역 간의 인구 이 

동을 뜻하는 ‘국내 이주 Binnenwanderung’라는 말로 대치되었다. 

한편 룡일 과정애서 서독으로 이주해 온 자들 중애는 동유럽애 살던 

독일계 유민들도 있는데， 이들은 ‘귀국 찌외 동포 Aussiedler'’라고 불리워 

진다. 이들에 대한 문제는 이 글의 주재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별 

도의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어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의 조선족 문제와 관 

련하여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이라 생각되어 이 글의 뒷 부분에서 간략 

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탈동독의 역사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이주 및 탈출은 동독이 세워진 이래 이훌 막으 

려는 동독 정부의 온갖 시도6)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왔다. 이같은 탈풍 

5) 훤어인 Flüchtling온 활훌자와 피난민， 두가지로 번역훨 수 있겠다. 장빽이 셰꿔지고 
난 후에 불법객으로 동폭율 활훌한 ‘통톰 활훌자’와 구훈하기 위하여 장빽이 째워지 
기 전에논 ‘난민’이라는 역어률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개념용 활훌자와 이주자의 구 
분 없이 이톨 모두 포활한다. 

6l 동독 정부는 빼톨련 장벅융 세운 이후 동셔독 첩정 지역에 지뢰냐 자동발사장치 뚱 
올 셜치해 놓았으며 허가 없이 서독으로 넘어가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 213조의 
‘불법적인 월경행위 ungesetzlicher Grenzilbertritt’ 조항에 따라 발사 명령이 내려졌 
다 출국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영구출국 및 국척포기 신챙서 Antrag auf ständige 
Ausreise aus der DDR und Entlassung aus der Staatsbilrg하S다1aft’톨 제훌한 후 
혀가훌 받을 때까지는 대재 2년에셔 5년 갱도씩 기다려야 했고， 그동안 경찰이나 다 
론 기판으로￥터 소환을 당하거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 심지어는 해고까지 - 당하 
거나 주위 사랍률로부터 관계톨 단절당하는 등의 어려웅융 감수해야 했다. 훌국 허 

가도 가족방문과 이산가족상용 목척에 한혜서만 내려졌고， 그것도 주로 칙업활동 
능력이 없는 연금생활자에게로 한정되었다. 또한 훌국올 거부당한 사랍들이 거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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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의 흐륨은 곧 ”통톡의 지속척인 국가척 위기톨 뚜렷하게 드러내주는 충 

거 ein deutlich sichtbarer In띠kator 피r die pennanente S떠atskrise 따 DD 
R"7)라 할 수 있으며， 그 수의 변화는 그때그때의 정쳐혀 상황 변화훌륭 반 

영하고 었다. 

동독 탈출의 움직임용 이미 동혹 정부의 수립 이천부터 시작되었다. 소 

련 점령지역으로부터 전문 인력이 계속 빠져나가자 소련 캠형당국은 1946 
년 서방 연합국 측에 양 점령지역 간의 군사분계션훌 잠정척으로 봉쇄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1952년 서독과 연합 3국 간에 합의된 ‘독일 조 

약 Deutschland-Vertrag’I!)에 대한 대용으로 동독 정후는 동서독 간의 국경 

올 봉쇄하기 시작했다. 그럽에도 불구하고 1961년까지 매년 수십만 명씩 

의 통독인들이 국경융 넘어 서독 지역으로 이주해왔고， 그 수는 총 230만 

명에 달하였다. 그때에는 대부분이 젊은 총이었다. 

동독 측은 1961년 체제 불안의 결갱척인 요인이 되고 있던 ‘공화국 탈 

출 Republikflucht’을 막기 위해 장벽올 썰치하였고， 그 후 탈출자 수는 격 

감한다.H뻐년대에는 70-80%가 직업활동 능력이 없는 연금생활자에게만 

출국 허가가 나왔다. 70년대에도 이주자의 40%가 %세 이상의 연금생활자 

였다. 

80년대에 들어 전세계적으로 평화 및 군촉의 웅착임이 일어나고 환경 

의식여 고조되었으며 개인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었으나， 통독 정 

부는 이롤 무시한 채 전과 별 다롬없이 어떠한 저항의 시도에 대해서도 

셔 신청융 힐 정우에는 행법 쩨 214초의 ‘공무방혜 Be명짜젊lt핑ung staatlicher ur삐 
geseUschaftlicher Tätigkeit’ 최에 빼당되어 처별융 받없다. 동혹융 활훌하기 위해 
셔방외 기판에 도용용 챙합 정우애는 ‘불법 정혹 및 내란융모척 껍혹 행위 
ungeseαliche bzw. landesvl하äterische Verbindungsaufnahme’얘 혜당되 었고， 동독 
시민옳 국외로 매풀리는 행위는 ·반국가척 인신매매 앵위 staatsfeindIicher 
Mens다lenhandel’로 간주되었으며， 활훌에 협력한 사랍도 억시 처벌융 받았다. Vgl. 
Thomas Ammer: Stichwort: Flucht aus der DDR. In: Deutschland Archiv 
1 1/1!1애， 5.1206-1208. 

7) Hartmut Wendt: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 - Hilanz einer 4이ährigen 

Geschichte von 댄ucht u때 Ausreise. In: 1뻐ltsc비없d 짜'Chiv 4. 1991, S.훌힘. 
8) lffi2년 5월 26일에 체결된 이 조약의 갱식 명칭용 ’독일 연빵공화국과 연합 3국 간의 

관계 애 대 한 조약 Vertrag 니뼈 die f혈iehungen zwi따‘en der Bundesr없lbIik 
Deuts마land und den Drei Mächten’이며， 정형통치의 총훌과 독일의 방위비 부담에 
관한 내용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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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웅정으로 대처하였다. 또한 주로 이산가쪽의 상봉과 같은 인도주 

의적 목적에 한해서만 출국 허가를 내줌으로써 이주률 원하는 동독인들 

의 수를 조정하고자 했으며， 출국 신청자들에게도 유형·무형의 탄압이 가 

해졌다. 허가률 받은 이주자의 수는 그때그때의 양독관계의 기류에 따라 

좌우되었다. 

80년대 중반에 들어 고르바초프에 의해 주도된 소위 ‘빼레스트로이카’ 

의 영향으로 사회주의권 국가들 내에 개혁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동독에서도 변혁과 개혁에 대한 희망이 싹렀다. 그러나 이러한 희망 

은 완고한 동독 지도부에 의해 곧 화절되었으며 동독 국민들 사이에서는 

체엽의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고 더 이상 개혁올 희망할 수 없게 되자 

출국 신청이 엄청난 수로 중가하였다. 체제 불안을 초래하는 이 출국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동독 정부는 기폰의 출국 허가 정책올 변화시켰다. 

그에 따라 1984년에는 가장 많은 수인 35，(0)명이 출국 허가롤 받았으며， 

젊은 층에 대한 허가도 늘어났다. 다른 한편에서는 동독에 남아 개혁을 

바라는 비판적 시민들이 점차 조직화되었다. 

1989년 5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간의 국경이 개방되자 이률 통한 탈동 

독의 흐름은 폭발적으로 중가하였다. 1쨌년 11월 9일에는 마침내 동서독 

간의 국경마저 개방되었고 이후 동독인 이주자의 수는 더욱 증가하였다. 

대부분이 젊은 충으로 46%가 25세 이하였으며， 65세 이상은 3%에 불과했 

다. 이제는 더 이상 통제불가능하게 된 이같은 출국자의 물결은 결국 동 

독의 체제를 평화적으로 전환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던 것이다. 1900년 3월 

18일 총선 이후 통일에 대한 희망이 가시화되자 비로소 동독인 이주자의 

수가줄어들었다. 

H뻐년에서 H쨌년 말까지 탈출이나 이주톨 통해 서독으로 넘어온 통독 

인들의 수는 모두 310만 명이 넘는다. 반대로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간 

사람들의 수는 47만여 명에 불과하므로 동독 쪽에서 보면 40년간 약 때 

만의 인구가 빠져나간 셈이다. 1949년의 129，아)(}명과 1앉:K)년 전반기의 

238，(0)명을 포함시키면 그 수는 떼만이 넘는다. (• 이상 도표 1-1,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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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탈훌 및 이주의 동기 

1쨌년 10월에서 1990년 3월까지 이주자 수용소에서 사는 18셰 이상의 

동독인 이주자롤 대상으로 한 셜문조사 결과9)에 따르면 랄훌 빛 이주의 

주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억압과 개인적 부자유에 있었다. 그 다옴 

의 원인으로는 서독에 비해 상당히 낮은 생활수준을 들 수 었다. 구체적 

으로 열거해 보면， 황폐화된 경제상황(륙히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 사회간 

접자본의 부족)， 환경오염， 주택난과 열악한 주거 조건， 불충분한 의료시 

설， 주업식 교육， 낙후된 교통 및 통신 시셀， 여가기회의 부족 퉁이다. 그 

밖의 원인으로는 열악한 노동조건 퉁이 있다. 

또한 탈출 및 이주의 동기롤 시기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옴파 같다.10) 

1) 1961 년까지 

정치적 동기 56% (양심의 갈퉁파 기본권 제한 12%, 청보원 활동 강요 

에 대한 거부 29%), 경제적 동기 2.1% (강제 집단화， 국유화， 수입과 주거 

수준의 개선 희망)， 가정적·개인척 동기 15% 둥. 

2) 1980년대 
사상의 자유 결핍 71%, 정치척 압력 66%, 여행 가능성의 제한 56%, 생 

필품 부족 46%, 미래에 대한 회망 부채 45%, 친척관계 36% 퉁. (문항에 

대한 중복 답변 허용) 

3) 1989년 12월 -1 월 

정치적 조건 93%, 개인적 부자유 86%, 낮온 생활 수준과 환경 조건 

88%, 열악한 노동조건 72%, 친척관계 59% 둥. (문항에 대한 중복 답변 허 

용) 

9) Vg l. Dieter VoigνHanne!ore Helitz-Demiri7}5abine Meck: 마e innerdeutsche 
Wanderung und der Vereinigungsprozeß. Sozialdemographische Struktur und 
Einstellungen von Flüchtlingen! Ubersiedlem aus der DDH vor und nach der 
GrewJíffnung. In: Deutschland Archiv, 511웠)， 5.7않ì/7. 

10l EI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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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독 정부의 탈출자 및 이주자 대책 

서독의 기본법 채 11조에는 국민의 거주 이천의 자유가 명시되어 였고， 

제 116조에는 동독 지역의 주민 또한 서독의 국객율 소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독에서 넘어온 이주자들은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 없이 

서독에 정착할 수 있었다. 서목 정부는 동독인 난민 문제를 법적으로 제 

도화하고 각 주정부의 도움으로 이들의 정착올 지원하기 위해 1떼년 8월 

22일 ‘독일인의 서독 지역에의 긴급수용에 판한 법 Gesetz über die 

Notaufnahme von Deutschen in das Bundesgebiet' (약칭 ‘긴급수용법’)올 제정 

하였다. 이 법은 1961년 6월 29일에 개정되었고， 1990년 6월 30일에 폐지되 

었다. 

동독인 이주자 및 탈출자둘은 이 긴급수용법에 의거하여 빼훌련과 기 

센에 있는 수용소에서 수용충명서롤 발급받고， 각 주정부 대표자와의 협 

의 하에 각 주로 배분되어 정착하였다. 이때 수용소 체류시 연방 정부로 

부터 일회 보조금으로 일인당 200마르크와 주정부로부터 가장(家長)30마 

르크， 가족 일인당 15마르크 씩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리고 이주자들이 수 

용될 주(州)는 개인적 연고관계에 따른 이주자들의 회망과 각 주정부의 

직장 및 주태 사정 둥올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정착할 주(州)에 도착한 이주자들은 친인척이나 기타 연고률 통한 주거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수용소에 기거하면서 주거률 소개받았다. 그때 

주택건설법 제25조에 따라 동독인 이주자는 이주 후 5년간은 주거 구입시 

우선권을 얻었다. 한편 연방정부는 난민 복지주택 건설촉진율 위해 주정 

부에 재정올 지원하였으며 주정부는 이 예산율 자체 예산과 함께 난민 주 

태건설에 사용하였다. 

또한 동독인 이주자률온 ‘연방 추방자법 Bundesverσiebenengesetz’ 제 92 

조에 따라 동독에서 취득한 학교 졸업중명서나 직업교육 자격중서활 인 

정받았으며， ‘연방 교육지원법 Bundes- ausbildungsförderungsgesetz' (약칭 

BAFöG)에 따라 초중고 및 대학 진학시 학자금 지원올 받을 수 있었다. 뿔 

만 아니 라 ‘소득세 법 Einkommenssteuergesetz’ 제 52조와 제 33조에 따라 

세금면제 및 세제혜택도 주어졌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세법 적용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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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주거신고롤 한 혜률 기준으로 또는 난민 수용중명서가 할급된 해률 기 

준으로 - 이주 후 3년간 세픔이 면제되었고， 의욕과 가구와 구업에 풀어 

간 비용에 대해서는 적정한 금액을 고려하여 세금을 공쩨받았으며， 공장 

건물파 창고애 대해서는 혹벌 감가삼각이 허용되는 퉁의 뼈핵이 주어졌 

다. 그밖에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실업수당， 산찌보험 둥에 있어 

서도 동독에서의 활동율 인정받아 서독 국민과 똑같온 보창율 받훌 수 있 

었다IJ) 

나오는 말 

동서독 통일의 과정애서 나타난 동독인 이주자률의 문제는 분단과 통 

일 사이의 과도상태가 엽게 안정화되 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실질척이고 

신뢰할 만한 대책과 천망을 가능한 한 신속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 

히 인식시켜 주었다. 통일과 더불어 이주 및 활출의 가장 큰 훤인이었먼 

정치적 억합과 개인의 부자유는 사라졌지만 양쪽 지역 사이에 생활수준 

의 차이와 실업률 차이가 폰재하는 한， 경제적인 동기에서 구동독 지역으 

로부터 구서독 지역으로의 이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 

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구 동서독인틀 간에 심리적 통합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통일이 되고 6년이 지난 현재 정치척， 경 

제척 통합은 어느 정도 성공올 거두고 있으나 사회심리척인 측면에서 통 

일온 오히려 구 동서독인들에게 서로 간의 이질감을 확인시켜 준 계기가 

된 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구동독 시절빼 대한 향수률 안 

고서 다시 구동독 지역으로 돌아가는 사랍률의 수가 캠첨 늘고 있다는 보 

고도 나올 정도이다.121 

통일 이전부터 많온 교류률 통해 서로에 대해 알 기획가 많았던 톡일 

의 정우얘도 통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온 이처럽 극복해야 할 어려웅 

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흉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많은 독일인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충고하듯이 중요한 것온 바로 끊임없는 대화의 노력 

11) 동서독 교휴협력 자료집， 통얼원， 1약)4. ;m-312쪽 창조 

12) Vg\. Der Spiegel 26, 1앉l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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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상호교류일 것이다. 

* ‘귀국 찌외동포’빼 대하여 

독얼의 경우 귀국 재외동포의 문제는 ‘추방자’라는 개념과 긴밀하게 연 

결되어 었다. ‘연방 추방자법 Bundesvertriebenengesetz’ 13)의 규정에 따르면 

‘추방자 Vertriebener’에 대한 정의는 다옴과 같다. 

• 독얼 국민 또는 독일 민족으로서， 현재 다른 나라의 지배 하에 있는 
독일의 동쪽 지역이나 1937년 12월 31일 기준의 영토구분에 따른 독 

일제국의 국경 바깥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가 2차 세계대천시 추방이 

나 피난으로 고향을 잃온 자. 

• 독일 국민 또는 독일 민족으로서， (..J 전반척인 추방조치의 종결 이 
후 현재 다른 나라의 지배 하에 있는 독일의 동쪽 지역， 단쩨히， 에스 

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소련， 풀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 

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혹은 중국올 떠났거 

나 떠나는 자. 

• Vertriebener ist, wer als deutscher Staatsangehöriger oder deutscher 
Volkszugehöriger seinen Wohnsitz in den zur Zeit unter fremder 
Verwaltung stehenden deutschen Ostgebieten oder in den Gebieten 
außerhalb der Grenzen des Deutschen Reiches nach dem Gebietsstande 
vom 31. Dezember 1937 hatte und diesen im Zusammenhang mit den 
Ereignissen des Zweiten Weltkrieges infolge Vertreibung, insbesondere 
durch Ausweisung oder Flucht, verloren hat 

• Vertriebener ist auch, wer aJs deutscher Staatsangehöriger oder deutscher 
Volkszugehöriger L..J nach Abschluß der alIgemeinen 
Vertreibungsmaßnahmen 버.e zur Zeit unter fremder . Verwaltung 
stehenden deutschen Ostgebiete, Danzig, Estland, LettIand, Litauen, die 
Sowjetunion, P，이en， die Tschechoslowakei, Ungarn, Rum빼en， B비garien， 

Jugoslawien, AJbanien 때er China verlassen hat oder verläßt.14) 

13) 1971년 9월 3일에 제정된 이 법의 정식 명칭온 ‘추방자와 피난민 문제에 판한 법 
Das Gesetz über die Angelegenheit der Vertriebenen und Flüchtlinge’이다. 

14) Handbuch, S. 68216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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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추방자’라는 개념온 2차대전 발발 이후 거주하던 동유럽의 여 

러 지역들로부터 추방되어 강제 이주률 당한 독일인들을 비롯하여 1944년 

가올 이후 소개되었거나 1없5년 초 전반적인 피난의 대얼 속에서 살던 땅 

을 잃은 독일인들을 포괄한다. 그 수는 대략 1，뼈만에 달했던 것￡로 집 

계된다. 그중 상당수는 독일로 돌아왔으나 또한 상당수는 유민으로 떠돌 

다가 다시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정착하였다. 

1945년 포츠담 회담의 결과 독일과 폴란드의 국경이 오더-나이세 선 

어.er-Neiße-Linie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체코， 헝가리 둥지에 

남아 있던 독일인들이 독일로 강제 이주률 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방은 

1949년까지 어느 정도 종결된 것으로 여져진다. 그러나 당시에도 최소한 

%만의 독일인들이 독일로 풀아오지 못하고 중부 및 풍부 유럽에 그대로 

남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 1뼈년에서 1쨌년까지 1~만명 이상이 

서독으로 돌아왔다. 이 렇게 률아온 자들이 곧 ‘귀국 해외동포 Aussi어ler’ 

이다. 이들이 다시 톨아오게 된 계기는 대체로 이산가족 상봉 대열에 속 

해서거나 서독과 동유럽 국가툴 간의 협상 결과로 인한 것이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서독의 경제원조에 대한 뱃가로 수많은 독일인들외 서독 이주 

률 허용하였는데， 예률 들면 1975년 풀란드는 23억 마르크의 경제원조률 

받기로 하고 12만 명의 독일인률을 놓아주었다. 

1뼈년 이후 서독과 동독으로 돌아온 귀국 재외동포의 수는 약 때만명 

이고， 현재는 대략 350만명의 독일인들이 아직 동부와 동남부 유럽애 살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도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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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1: 1990년 6월까지 서독으로 넘어온 동폭인 유입자 수 

쉰찌쉰mt轉薰짧灌$훌滅쉰i펙잔치침mt~I; 
i:機째훌줬휩훌 ~l~~~~:灣잇t활쩔봤5慘”했웰慧찢훨횟Il11 
績 :JJm:ltt:m::: 榮'Il찌펀 j~;젠榮쉰~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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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1989년 1 월부터 1900년 6월까지 서묶으로 넘어온 동독민 유입자수 

• 실 련 곳 Hartmut Wendt: Die deutsch-deutschen Wanderungen - BiJanz einer 
4(뼈hrigen Geschichte von ‘ lucht 띠d Ausreise. In: 않utsc비and Aπhiv， 4/1991, 
S.:￥16-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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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 귀국 재외동포 수 0993년 4월 현재) 

1!fJ()년부터 1992년까지 총 수 2，fJll，짧명 

구 소버얘트 연방 
195,576 

셀 린 곳: Werner Weidenfeld / Karl-Rudolf Korte U-!gJ: Har삐buch zur deutschen 
Einheit, Bonn 19잃. 


